
< 광주여성가족재단�공고�제2025� -� 3호 >

 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『1인 여성 자영업자 임신·출산』지원 사업

사업 참여자 모집 2차 공고

� 광주광역시는� KB금융그룹,� 한국경제인협회와� 함께� 출산·육아에� 어려움을� 겪고�

있는� 1인� 여성� 자영업자� 임신·출산�지원�사업을�추진하고자,� 참여자를� 다음과� 같이� 모집

하오니�많은�신청�바랍니다.

※�이�사업은�KB금융그룹에서�후원금을�기부받아�2025년�한시적으로�시행되는�사업입니다.

 2025년 1월 11일 

                  (재)광주여성가족재단

사업개요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

 ❍ 사 업 명 : 1인 여성 자영업자 임신·출산 지원 사업

 ❍ 사업목적 : 임신·출산으로 인한 경영공백 해소

 ❍ 지원대상 : 광주시 소재 1인 여성 자영업자로 임신 확인 시부터 출산 

후 6개월 이내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자

� � � ※� 사업공고일�기준� 6개월�이전에�사업자등록하여�영업�중인� 1인� 여성�사업주로�

4대보험사업장�가입자�또는�국세청�발행�소득금액증명원�상�소득�있는�자

 ❍ 사업장 요건 : 주민등록지와 다른 별도 사업장 구비

� � � ※�주거지(아파트,�단독주택�등)가�아닌�상가에�전입이�되어있는�경우는�지원대상

 

세부�지원내용�요건

·� 대체인력� :� 광주�거주자로� 19세� 이상� 64세� 이하�근로자

·� 4대� 보험� :� 대체인력� 4대보험�가입(4대보험�가입자명부�확인)

·� 대체인력�근로계약� :� 1일� 4시간,� 월� 20일� 이상

·� 다중지원�불가� :� 대표자� 1인이�여러�개의�사업장�운영�시� 1개� 사업장만�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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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제외대상

� � � -� 제외업종� :� 유흥업소�등� 소상공인�정책자금�융자지원�제외�대상자�※붙임1

� � � -� 제외대상� :� 용역계약자�제외� /� 예시� :� 배달종사자,� 보험설계사,� 학습지교사�등

 ❍ 지원규모 : 50명

� � � ※�지원대상자�신청�미달�또는�기�선정�대상자의�서비스�이용�중단�시�추가모집�예정

 ❍ 지원내용 : 대체인력 1명 고용시 월 최대 100만원, 3개월 간 최대 

300만원 지급

 ❍ 신청기간 : 2025. 1. 11.(토) 09:00 ~ 2025. 2. 28.(금) 18:00

              (선착순 접수)

 ❍ 지원절차 

신청방법 및 제출서류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   

 ❍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

� � � -� 접수처� :� 광주아이키움�플랫폼(www.광주아이키움.kr)

 ❍ 신청자 제출서류 

 ❍ 대체인력비 지원 제외 대상
� � � ①� 사업주의�배우자�또는�사업주의�직계�존비속

� � � ②� 동일사업장에서�중앙정부,� 지자체�등으로부터�인건비�지원을�받는�대체인력

� � � ③� 대한민국�국적을�보유하지�않은�외국인

� � � ※� 허위서비스�사용,� 지원기준�미비사항�등� 발견�시� 지원제외�및� 전액�환수

사업참여자 
신청 접수

(여성가족재단)
⇨ 선정자 자격 

확인 및 선정
(여성가족재단)

⇨ 대체인력 채용, 
급여 지급

(1인여성자영업자)
⇨ 대체인력비

지원금 신청
(1인여성자영업자)

⇨ 지원비 집행
(여성가족재단)

25.1.11~25.2.28 25.2월 25.2월~10월 25.3월~11월 25.3월~11월

구�분 공통� (4종) 택� 1

제출서류

①�소상공인�확인서

②�사업자등록증

③�주민등록등본

④�임신확인서(출생신고�전)� 또는�

가족관계�증명서(출생신고�이후)

➀ 4대보험사업장가입자�명부�및� 4대� 보험
완납증명서�

➁ 소득금액증명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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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추진 일정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   

   ❍ 주요 절차 

� �※지원참여자�신청�미달�또는�旣�선정대상자의�대체인력�고용�중단�시,�지원대상자�추가모집·선정

� �※세부�일정은�변경될�수�있음

구분 추진단계 기간(잠정) 세부내용

사업 

신청

모집공고
‘25.1.11.

  ~‘25.2.28.49일간
∘(여성가족재단)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

참여자 신청 

접수 및 

대상자 선정

‘25.1.11.

   ~‘25.2.28.49일간

∘(여성가족재단)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접수

 - 접수서류 : 총 5 ~ 6종

  (공통 4종) ①소상공인확인서 ②사업자등록증 ③주민등록등본 

④임신확인서(출생신고 전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출생신고 이후)

  (택 1)Œ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및 4대보험완납증명서

        �소득금액증명원

∘(여성가족재단) 지원 자격요건 충족 대상자 개별 통보 

대상자 

선정 

후

대체인력 

채용,

급여지급

‘25.2월~10월

∘(1인여성자영업자) 지원내용 요건을 충족하는 대체인력 채용

→근로계약→4대보험가입(직장가입자)

   →대체인력 근로→월 급여 지급

 ※대체인력비 지원 제외대상

 ①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

 ② 동일사업장에서 중앙정부, 지자체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

    받는 대체인력

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
대체인력비

  지원금 신청
‘25.3월~11월

∘(1인여성자영업자) 월급여 지급 후 15일 이내 인력채용‧근로 

증빙자료 제출

 - 증빙서류 : 총 6종 

  �근로계약서<서식1>, ‚대체인력 주민등록등본, 

  ƒ1인여성자영업자 및 대체인력 등재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, 

„1인여성자영업자 4대보험 완납증명서, …대체인력 4대보험 완납

증명서, †급여이체증빙자료

사업비 집행 ‘25.3월~11월
∘(여성가족재단) 대체인력비 지원금 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 

지원대상자에게 대체인력비 계좌이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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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
 ❍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

보완요청할 수 있고, 요청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

간주합니다.

 ❍ 제반 증빙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추후 확인될 경우 서비스 

이용 중 지원이 취소·중단될 수 있습니다.  

 ❍ 신청하신 서류는  광주아이키움 플랫폼(www.광주아이키움.kr)에서 조회 

가능하며, 선정자는 개별문자 통보 예정입니다.  

기타 문의ⅤⅤⅤⅤⅤⅤⅤⅤⅤⅤⅤⅤ

 ❍ 홈페이지 : 광주아이키움 플랫폼(www.광주아이키움.kr)

 ❍ 담 당 자 : 광주여성가족재단 소상공인 육아패키지 지원사업 담당

 ❍ 연 락 처 : 062-670-0572

광주광역시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를 위해 1인 여성 

자영업자의 경영공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많은 관심과 참여 

바랍니다.

서식 1. 근로계약서

붙임 1. 지원제외 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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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1 근로계약서

표 준 근 로 계 약 서

           (이하 “채용기업”이라 함)과(와)         (이하 "근로자"라 함)은 
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1. 근로계약기간 :      년   월   일부터        년   월   일까지
  ※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“근로개시일”만 기재   
2. 근 무 장 소 : 
3. 업무의 내용 : 
4. 근로시간 : 시 분부터 시 분까지 (휴게시간 : 시  분~ 시   분)

5. 근무일/휴일 : 매주   일(또는 매일단위)근무, 주휴일 매주     요일
6. 임  금
  - 월  급 :                    원
  - 상여금 : 없음 (    ),   있음 (   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
  - 기타급여(제수당 등) : 없음 (    ),   있음 (    )
    수 당 :                   원,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� - 임금지급일 : 매월       일(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)
 � - 임금계산기간 : 매월     일부터        일까지
 � - 지급방법 : 예금통장에 입금(    )
7. 근무 개시일 :        년      월      일
8. 기  타
  -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

    2025년      월      일

   (사업주)   사업체명 :                   (전화 :                )
              주    소 :
              대 표 자 :                   (서명)
   (근로자)   주    소 :
              연 락 처 : 
              성    명 :                   (서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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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  지원제외 업종

*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등(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대상)

표준산업분류 업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종

33409� 중 도박기계�및�사행성,� 불건전�오락기구�제조업

46102� 중 담배�중개업

46107� 중 예술품,�골동품�및�귀금속�중개업

46209� 중 잎담배�도매업

46333
담배�도매업

*�담배대용물(전자담배�등)� 포함

46416,� 46417� 중
모피제품�도매업

*�단,� 인조모피제품�도매업�제외

46463� 중 도박기계�및�사행성,� 불건전�오락기구�도매업

47640� 중 도박기계�및�사행성,� 불건전�오락기구�소매업

47811� 중 약국,� 한약국

47859� 중 성인용품�판매점

47911,� 47912� 중 도박기계�및�사행성,�불건전�오락기구,�성인용품�소매업�및�소매�중개업

47993� 중 다단계�방문판매

52991� 중 통관업(관세사,� 관세법인,� 통관취급법인등)

56211 일반유흥주점업

56212 무도유흥주점업

58122� 중 경마,� 경륜,� 경정�관련�잡지�발행업

58211,� 58212,� 58219�

중
도박�및�사행성,� 불건전�게임� S/W� 개발�및�공급업

63999� 중 온라인게임�아이템�중개업

64 금융업

65 보험�및�연금업

66 금융�및�보험관련�서비스업

68

부동산업

*� 부동산의� 임대,� 구매,� 판매에� 관련되는� 산업활동으로서,� 직접� 건설한�

주거용� 및� 비주거용� 건물의� 임대활동과� 토지� 및� 기타� 부동산의�

개발·분양,� 임대�활동이�포함

*� 단,� 부동산관리업(6821),� 신청일� 기준� 동일장소에서� 6개월� 이상� 사업을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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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산업분류 업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종

지속�중인�부동산�중개�및�대리업(68221)은�신청가능
-� 부동산관리업� :� 수수료� 또는� 계약에� 의하여� 타인의� 부동산시설을� 유지� 및�

관리하는�산업활동(주거용·비주거용�부동산관리)

-�부동산� 중개�및� 대리업� :� 수수료�또는� 계약에�의해� 건물,� 토지� 및� 관련� 구

조물� 등을� 포함한� 모든� 형태의� 부동산을� 구매� 또는� 판매하는데� 관련된� 부

동산�중개�또는�대리�서비스를�제공하는�산업활동

76390� 중 도박기계�및�사행성,� 불건전�오락기구�임대업

711,� 712 법무,� 회계�및�세무�등� 기타법무관련�서비스업

731 수의업

73904� 중 감정평가업

75330 탐정�및�조사�서비스업� (예:� 탐정업,� 흥신소�등)

75993 신용조사�및�추심대행업

75999� 중 경품용�상품권�발행업,� 경품용�상품권�판매업

86

보건업

*�단,� 보건업(86)� 중� 유사의료업(86902)은�신청가능

*� 87에� 해당하는� ‘보건업�및�사회복지서비스업’은� 신청가능

*�안마원(96122)은�서비스업에�해당되어�신청�가능(통계청�기준)

91113 경주장�및�동물�경기장�운영업

91121 골프장�운영업

9122� 중 성인용게임장,� 성인오락실,� 성인PC방,� 전화방

91221� 중 성인용�게임장�운영업

91249 기타�사행시설�관리�및� 운영업

91291 무도장�운영업� (예:� 댄스홀,� 콜라텍�등)

9612� 중

증기탕�및�안마시술소

*�시각장애인이�운영하는�안마원�및�안마시술소는�신청�가능

� -� 안마원�개설신고증명서�또는�안마시술소�개설신고증명서�징구

� -� 임대차계약서�또는�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�징구

96992 점술�및�유사서비스업� (점집,� 무당,� 심령술집�등)

96999� 중 휴게텔,� 키스방,� 대화방

기타

기타� 위� 업종을� 변경하여� 운영되는� 도박,� 향락� 등� 불건전� 업종,� 기타�

국민보건,� 건전문화에� 반하거나� 사치,� 투기조장� 등� 우려가� 있다고�

중소벤처기업부�장관이�지정한�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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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소상공인 지원관련 지원제외 업종 세부 분류

분류

번호
87.� 사회복지�서비스업�지원�업종

분류

번호

86.� 보건업

(지원제외�업종)

871 거주�복지시설�운영업 8610 병원

8711 노인�거주�복지시설�운영업 86101 종합�병원

87111 노인�요양�복지시설�운영업 86102 일반�병원

87112 노인�양로�복지시설�운영업 86103 치과�병원

8712 심신장애인�거주�복지시설�운영업 86104 한방�병원

87121 신체�부자유자�거주�복지시설�운영업 86105 요양�병원

87122
정신질환,� 정신지체�및� 약물�중독자

거주�복지시설�운영업
8620 의원

8713 기타�거주�복지시설�운영업 86201 일반�의원

87131 아동�및�부녀자�거주�복지시설�운영업 86202 치과�의원

87139 그�외� 기타�거주�복지시설�운영업 86203 한의원

872 비거주�복지시설�운영업 86204 방사선�진단�및�병리�검사�의원

8721 보육시설�운영업 863 공중�보건�의료업

87210 보육시설�운영업 8630 공중�보건�의료업

8729 기타�비거주�복지�서비스업 86300 공중�보건�의료업

87291 직업재활원�운영업 869 기타�보건업

87292 종합복지관�운영업 8690 기타�보건업

87293 방문�복지서비스�제공업 86901 앰뷸런스�서비스업

87294 사회복지�상담서비스�제공업

87299 그�외�기타�비거주�복지�서비스업 86909 그�외� 기타�보건업

86902 유사�의료업(침술원,�척추지압요법치료�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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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

번호

64.�금융업

(지원�제외�업종)

분류

번호

65.�보험�및�연금업

(지원�제외�업종)

641 은행�및�저축기관 651 보험업

6411 중앙은행 6511 생명�보험업

64110 중앙은행 65110 생명�보험업

6412 일반은행 6512 손해�및�보증�보험업

64121 국내은행 65121 손해�보험업

64122 외국은행 65122 보증�보험업

6413 신용조합�및�저축기관 6513 사회보장�보험업

64131 신용조합 65131 건강�보험업

64132 상호저축은행�및�기타�저축기관 65139 산업재해�및�기타�사회보장�보험업

642 신탁업�및�집합투자업 652 재�보험업

6420 신탁업�및�집합투자업 6520 재�보험업

64201 신탁업�및�집합투자업 65200 재�보험업

64209 기타�금융�투자업 653 연금�및�공제업

649 기타�금융업 6530 연금�및�공제업

6491 여신금융업 65301 개인�공제업

64911 금융리스업 65302 사업�공제업

64912 개발금융기관 65303 연금업

64913 신용카드�및�할부금융업 66209 기타�보험�및�연금관련�서비스업

64919 그�외�기타�여신금융업 68212 비주거용�부동산�관리업

6499 그�외�기타�금융업 6822 부동산�중개,�자문�및�감정평가업

64991 기금�운영업 68221 부동산�중개�및�대리업

64992 지주회사 68222 부동산�투자자문업

64999 그�외�기타�분류�안된�금융업 68223 부동산�감정평가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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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

번호

66.�금융�및�보험�관련�서비스업

(지원�제외�업종)

분류

번호

71.�전문�서비스업

� (지원�제외�업종)

661 금융�지원�서비스업 711 법무관련�서비스업

6611 금융시장�관리업 7110 법무관련�서비스업

66110 금융시장�관리업 71101 변호사업

6612 증권�및�선물�중개업 71102 변리사업

66121 증권�중개업 71103 법무사업

66122 선물�중개업 71109 기타�법무관련�서비스업

6619 기타�금융�지원�서비스업 712 회계�및�세무관련�서비스업

66191
증권�발행,�관리,�보관�및�거래

지원�서비스업
7120 회계�및�세무관련�서비스업

66192 투자�자문업�및�투자�일임업 71201 공인회계사업

66199 그�외�기타�금융�지원�서비스업 71202 세무사업

662 보험�및�연금관련�서비스업 71209 기타�회계�관련�서비스업

6620 보험�및�연금관련�서비스업

66201 손해�사정업

66202 보험�대리�및�중개업

68.�부동산업� (지원제외�업종)

681 부동산�임대�및�공급업 68121 주거용�건물�개발�및�공급업

6811 부동산�임대업 68122 비주거용�건물�개발�및�공급업

68111 주거용�건물�임대업 68129 기타�부동산�개발�및�공급업

68112 비주거용�건물�임대업 682 부동산�관련�서비스업

68119 기타�부동산�임대업 6821 부동산�관리업

6812 부동산�개발�및�공급업 68211 주거용�부동산�관리업

 


